
 

부속서 I-나 

말레이시아의 유보목록 

 

주해 

 

1. 이 목록은 제8.7조(비합치 조치) 및 제11.13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

는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말레이시아의 기존의 조치를 규정한다. 

 

가.  제8.3조(내국민 대우) 또는 제11.4조(내국민 대우) 

 

나. 제8.5조(시장접근) 

 

다. 제8.4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11.5조(최혜국 대우) 

 

라. 제8.6조(현지주재) 

 

마. 제11.10조(이행요건), 또는 

 

바. 제11.11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2.  이 목록의 각 유보항목은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 

 

가. 분야는 유보된 분야를 지칭한다. 

 

나. 하위분야는 지칭된 경우, 유보된 구체적인 하위분야를 지칭한다. 

 

다. 정부수준은 열거된 조치를 유지하는 정부수준을 나타낸다.  

 

라. 관련의무는 제8.7조(비합치 조치) 및 제11.13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열거된 조치에 

적용되지 않는 제1항에 언급된 의무들을 명시한다.  

 

마. 유보내용은 유보된 비합치 조치를 명시한다. 그리고  



 

 

바. 조치는 유보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적시한다. 조치 요소에서 인용된 조치는 

 

1) 이 협정의 발효일에 개정, 지속 또는 갱신된 대로의 조치를 말한다. 그리고 

 

2) 그 조치의 권한에 따라 그리고 이에 합치되게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하위조치를 

포함한다. 

 

3. 제8.7조(비합치 조치) 및 제11.13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유보항목의 관련의무 요소에 명

시된 이 협정의 조항들은 그 유보항목의 유보내용 요소에 적시된 비합치 조치에 적용하지 않는다. 

 

4. 한국의 양허표는 이 협정의 제8장(국경간 서비스 무역), 제11장(투자) 또는 다른 장들에 따

른 말레이시아의 약속 또는 의무를 해석하는 데 이용되지 않는다.  

 

5. 제8.6조(현지 주재) 및 제8.3조(내국민 대우)는 별개의 규율이며 제8.6조(현지 주재)와만 

불합치되는 조치는 제8.3조(내국민 대우)에 대하여 유보할 필요가 없다.  

 

6.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업인의 일시입국 및 체류에 적용되는 구체적 약속은 부속서 9-

가(구체적 약속)에 규정된다. 

  









 

를 포함하여 어업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수행하는 보트, 

특수선박, 배 또는 그 밖의 선박을 돕거나 지원하는 행위 

조치 : 1985년 수산업법[법 제317호] 

1971년 말레이시아 수산업개발청법[법 제49호] 

1984년 배타적 경제수역법[법 제311호] 

1966년 대륙붕법[법 제83호] 

  





 

1987년 저작권법[법 제332호] 

  





 

1990년 엔지니어등록 규정[P.U.(A) 제128/90호] 

1958년 면허 받은 토지측량사법(1992년 개정)[법 제458호] 

1967년 건축사법(2015년 개정)[법 제117호] 

1996년 건축사 규칙(2022년 개정)[P.U.(A) 제379/96호] 

1967년 적산사법[법 제487호] 

1973년 적산사 규칙[P.U.(A) 제366/73호]  

1994년 말레이시아 건설산업개발위원회법[법 제520호] 

2001년 토지측량사 법령[사라왁 제40호] 

1960년 측량사 법령 

2019년 측량사 규칙 (개정) 

행정 지침 

  







 

별 부분 집합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자(CASP)를 

위한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  

 

커뮤니케이션 및 멀티미디어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는 장관은, 정

당한 사유로 또는 공익이 요구할 수 있는 바에 따라, 위의 인 중 

어느 한쪽이 위에 언급된 허가 소지자 중 하나로 등록되도록 신

청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조치 : 1998년 커뮤니케이션 및 멀티미디어법[법 제588호] 

2000년 커뮤니케이션 및 멀티미디어(허가)규정[P.U.(A) 제

129/2000호] 

  



















 

1967년 적산사법[법 제487호] 

1973년 적산사 규칙[P.U. (A) 제366/73호]  

1994년 말레이시아 건설산업개발위원회법[법 제520호] 

행정 지침  

  











 

적격 외국 법무회사(로펌)와 국제 파트너십, 그리고 말레이시아 

법무회사(로펌)에서 근무하는 등록된 외국인 변호사는 「1976

년 법률전문직법」[법 제166호]의 규정의 적용 대상이다.  

 

“단기출장근무 ”에 기반하여 말레이시아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 변호사는 「1976년 법률전문직법」[법 제166

호] 제37(2B)(b)절의 규정에 적용 대상이 된다.   

 

사바 및 사라왁  

 

외국 법무회사(로펌)와 외국인 변호사는 사바 또는 사라왁에서 

개업이 허용되지 않는다.   

조치 : 1976년 법률전문직법[법 제166호] 

2014년 법률전문직(국제 파트너십 및 적격 외국 법무회사(로

펌)의 허가 및 외국인 변호사의 등록) 규칙[P.U. (A) 제

148/2014호] 

1990년 라부안회사법[법 제441호] 

2010년 라부안 금융 서비스 및 증권법[법 제704호] 

1953년 사바 소송대리 법령[사바 법령 제2호] 

1953년 사라왁 소송대리 법령[사라왁 법령 제110호] 

  








